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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법인소득세 확정시 공제 가능한 이자비용 한도에 대한 2017년02월24일에 제20/2017/ND-CP호
시행령 (“제20호 시행령”)의 제8조 3항 규정은 모호한 내용과 세금 비용, 높은 대출을 이용하는 회사
들의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국내 및 해외 기업 / 경제 단체의 많은 의견과 질문이
있었습니다.

Covid-19 이후 생산 및 사업 활동 유지 및 강화, 경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 지원할 대책을
고려하여 정부는 제20호 시행령의 제8조 3항을 개정한 제68/2020/ND-CP호 시행령 (제68호
시행령)을 공표했습니다. 따라서 본 시리즈 제3회에서 딜로이트는 제68호 시행령과 관련된 자세하고
다양한 관점의 분석으로 Covid 19 이후 비즈니스 전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전가격 공유 시리즈

제3회 : 공제 가능한 이자비용 한도를 개정하는 시행령

제안된 조치 및 고려해야 할 사항

1. Covid-19 로 인한 공급사슬 붕괴 : 기존 기업의

공급망의 영구적인 변화 및 그에 따른 부차적

위험을 고려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일전에

보내드린 시리즈 참조)

2. Covid-19 이전의 그룹사간의 가격 정책이

더이상 적용 불가능하게 됨에 따른 새로운

가격정책의 필요성

3. 이자비용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 기업이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조치.

4.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한 손실 또는 변동하는

수익성에 대한 사전 계획 수립

5. 이전가격 전문가의 관점에서의 사업 구조 조정

6. Covid-19로 인해 저위험 기업들은 오히려

위험이 낮아지는 가?

7. Covid-19 가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제도

(APA, Advance Pricing Agreement) 협상 및

진행과정에 미치는 영향

8. 이전가격 세무조사 추세: 납세자를 위한 완화된

접근 혹은 국가예산 목표 달성을 위한 보다

강화된 접근계획

이번 이전가격 시리즈는 아래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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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공제 가능한 이자 비용

순이자비용
본 시행령은 당기에 발생한 순이자비용(예금이자수익 및 대출이자수익 차감 후)에 적용
됨. 과거 제20호 시행령은 이자비용과 예금이자수익 및 대출이자수익을 상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음

30%
EBITDA (당기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에 순이자비용 및 감가상각비를 가산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순이자비용(예금이자수익 및 대출이자수익 차감
후)의 비율

5 년1

당기에 공제되지 않은 순이자비용이 다음기에 이월되어 공제될 수 있는 최대한 기간

Form 1 이 양식은 제20호 시행령에 따른 Form 1 의 양식을 대체함

발효
본 시행령은 2020년06월24일부터 시행되며 2019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됨. 이 규정은
신용, 금융기관, 보험회사 및 정부우대대출에 적용되지 않음

2017-2018 기간에 대한 적용

2021년 1월
1일

납세자가 이자비용 공제액 및 해당 법인세납부액을 다시 확정하여 2021년 1월 1일
전까지 지역 세무국에 제출해야 함. 재확정 된 2017년- 2018년 기간의 불공제 이자비용
(재확정 후)은 다음기로 이월될 수 없음.

5 년2 제68호 시행령에 따라 초과 납부된 법인세(해당 이자상당액 포함)은 2020년부터
연속적인 5년간 납부해야 될 법인세액과 상계됨

세무
감사/조사를
받은 경우

세무 감사/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납세자는 2020년부터 5년이내에 법인세납부액과
상계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세납부액을 다시 확정하도록 현지 세무국에 요청할 수 있음.
이 절차는 납세자가 아닌 세무 당국에서 수행 되며, 관련 세무 조사는 다시 수행하지 않음

그룹사의 관점에서 공제 가능한
이자비용을 확정하기 위해 국제적인
실무관행을 일관되게 적용 할 수 있음

예 금 과 대 출 에 서 이 자 비 용 및
이자수익을 확정하는 방법

주목할만한 고려 사항긍정적은영향

Covid-19 이후 이자비용과 관련된 세금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및 생산활동을
유지하고 극복하기 위해 자원을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이 자 비 용 에 서 예 금 이 자 수 익 및
대출이자수익을 상계함에 따라 이자비용
한도를 최적화하고 기업의 현금 흐름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음

주목할만한사항

적용세율및 법인세 인센티브가 다른
여러 사업활동에 대한 법인소득세
확정시 공제 가능한 이자비용을 어떻게
확정 할 것인지?

세무 감사/조사를 받은 연도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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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 초과납부된 법인세납부액 및 불공제
된 이자비용 검토, 재확정

• 해당 CIT 수정신고 제출

• 세무 감사/조사를 받은 경우 지역
세무서와 세무금액을 재확정하기
위한 업무 진행

• 사업 및 생산 계획을 기반으로
2020년의 납세 의무에 대한 제68호
시행령의 영향을 추정

• 법인세 확정신고로 인해 공제 가능한
이 자 비 용 을 확 정 하 는 방 법 을
업데이트하고 표준화 함

• 초과 법인세납부액 및 불공제된
이자비용 검토, 재확정

• 이연법인세가 재무 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 해당 CIT 수정신고 제출

• Covid 19 대유행 후 사업 활동을 유지,
극복 및 촉진하며 현금 흐름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된 시행령이 단기 및 장기
재무 및 세무 계획과 사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함

• 이자비용 상계 및 5 년 이월 계획을
최적화하기 위해 그룹사의 내부
자금거래의 실행 및 조정과 관련된
적절한 전략을논의하기 위해 본사와
협의 필요

• 여러가지 수준에서 그룹상의 세금
비용을 최적화하는 전략을 고려

─ 내부 금융 거래 , 가치 사슬 구조
조정

─ 자본 및 현금 흐름의 구조 조정

─ 내부 차입/대출 정책을 재검토하여
이자비용의 비용인정 한도 및
이월공제 제도를 최대한 활용수
있도록 조정

2017 – 2018

2020년부터

회계 – 세무팀 본사/기업의 이사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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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위 내용은 제68호 시행령을 수행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분석 및 권고사항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어려움이나 명확하지 않은 이슈가 있으시며 저희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고객사와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번영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향후 저희 공유 시리즈

다음 시리즈에서 Covid-19의 영향을 받는 연도의 손실 발생 또는 수익성 변화에 따른 사전 계획

수립에 대해 논의드릴 예정입니다. 

Các dịch vụ về giao dịch liên kết của Deloitte

• Phân tích chuyên sâu về giao dịch liên kết;

• Soát xét các hợp đồng BEPS/thỏa thuận trong tập đoàn;

• Soát xét Hồ sơ giao dịch liên kết;

• Soát xét các vấn đề liên quan đến giao dịch liên kết;

• Hỗ trợ lập chiến lược kế hoạch, chuẩn bị và nộp hồ sơ thỏa thuận

trước về phương pháp xác định giá tính thuế (“APA”)

전략 자문

제68호 시행령에 따라 공제 가능한 순이자비용 확정에 대한 정확성

검토 및 자문

 2017, 2018 및 2019의 과세연도에 대한 확정신고 제출 지원 및 자문

관련 연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검토 (예: 이연법인세)

 제68호 시행령에 따라 공제 가능한 순이자비용을 확정할 때

납세자의 우려사항 및 이슈를 명확히 해결하기 위해 세무 당국과

논의하고 관련 업무를 지원함

 2017년, 2018년 및 2019년에 법인세납부액을 재확정하기 위한

세무 당국과의 업무를 지원 함

 당기에 비공제하여 다음기에 이월될 이자비 , 공제 가능한
순이자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전략 및 금융거래 구조 조정을 위한
자문

 새로운 제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 및 그룹사의 관점에서
특수관계자와의 대출 및 차입 활동에 대한 내부 통제를 수립하도록
자문

 규정 준수 강화 및 세금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그룹사 및
특수관계자의 다른 거래 수행에 대한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하도록
자문

세무 당국과의
업무 지원

규정준수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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